
 
· 질의요지

 

 가.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?

 

 나.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선정 등에 관한 사

항을 심의·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

규정할 수 있는지?

 

 
 
· 의견

 

 가. 질의 가에 대하여

 

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

 나. 질의 나에 대하여

 

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

 
 
· 이유

 

 가.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

 

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

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,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

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·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

(각주: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추53 판결).

 

 나. 질의 가에 대하여

 

 살피건대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

기구를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(제5조) 및 행정기구 설치·개편 시의 고려사항(제7조), 행정기구에 관한 지방자치

단체의 장의 조례안 제안 및 행정기구 축소·통폐합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(제36조) 등을 규정하고 있

는데,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

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·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

는 한편,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

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·통폐합 및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지는바(각주: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

), 이 사안에서 ‘이미 설치된’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없었던 행정기구를 새로

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,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

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(각주: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추5138 판결 참조), 지방의회의원이 발

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 

안건번호 의견25-0038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일자 2025. 2. 7.

안건명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
수 있는지 등



 다. 질의 나에 대하여

 

 「지방자치법」 제6장제3절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, 지방

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, 이러한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

한에는 그 조직편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(각주: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

2013추111 판결 참조).

 

 살피건대,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

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러한 합

의제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

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되는바(각주: 2000. 11. 10.

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), 이 사안에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

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

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(각주: 2009. 9. 24. 선고 2009추53 판결),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

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(각주: 법제처 2019. 10. 29. 의견제시 19-0304, 2017. 8. 23. 의견

제시 17-0230, 2013. 11. 21. 의견제시 13-0344 참조).


